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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규제 개요

□ (도입배경 및 목적) 덴마크 환경 및 성평등부(Danish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ender 

Equality)는 일회용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배출을 저감하고자 제품 제조자가 제품 

전주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조자책임제도(EPR*)를 신설함

*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, 폐기물과 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제조자가

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

  - 오늘날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포장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, 실질적인 폐기물 

감축을 위해서는 제조자의 참여가 요구됨 

  - 실효성 있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주요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제조자 책임

제도(EPR)를 운영하고 있음

  - 덴마크 또한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

위한 조치로, 동 명령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, 수입, 판매한 제조자에게 

책임을 부과하는 것임

□ (규제요지) 덴마크 내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제조자책임프로그램을 신설함

  - 동 제도는 ①적용대상, ②요구사항, ③시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
 

TBT 통보번호 § 미통보
통보일 § -

고시일 § 2025년 6월 24일

규제명

§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, BEK

제882호 명령, 2025

§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for Single-Use Plastic

Products, Order BEK No. 882, 2025

규제부처
§ 덴마크 환경 및 성평등부

§ Danish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ender Equality

요구사항 유형 § 제조자책임제도 시행

제‧개정 상태 § 제정 최종안

채택일 § -

의견수렴 마감일 § -

발효일 § 2025년 7월 1일

준수기한 §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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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적용대상 및 수출규모)

적용대상
§ 플라스틱 포장재, 플라스틱 쇼핑백

§ Plastic packaging, Plastic Shopping Bags

적용범위 § 플라스틱 포장재, 플라스틱 쇼핑백

對발행국 수출액

(전년기준, 천불)
3,812 HS Code § 3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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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제정 세부내용

□ (제정 세부내용)

 ㅇ (적용범위) 동 명령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제조자책임제도를 실시하는 것임

  - 덴마크에서 제품 포장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및 플라스틱 쇼핑백의 제조자, 수입 

또는 유통업자 등은 동 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

 ㅇ (적용대상) 용어정의를 통해 동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, 

덴마크 내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, 충전, 수입, 판매하는 자(개인 또는 법인)을 

대상으로 함

   ① 덴마크 설립업체 : 덴마크에 설립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으로, 덴마크에서 일회용 

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(CVR 번호 보유)

   ② 해외업체 : EU 또는 제3국에 설립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으로 덴마크에서 일회용 

플라스틱 제품 등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 

  - (제품범위) 아래 8개 분류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대상으로 함

①식품용기
②포장봉지 및 포장필름
③음료용기 (3리터 이하)
④음료컵

⑤경량 플라스틱 쇼핑백 (50미크론 미만)
⑥물티슈
⑦풍선
⑧담배필터

[표 1] 규제대상 플라스틱 포장재

 ㅇ (요구사항) 해당되는 제조사는 등록기관*에 제조자 등록을 해야 함

* Dansk Producentansvar, http://www.pro-ducentansvar.dk/

  - 신규업체의 경우 판매 14일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, 등록 비용은 1,000 크로네임

  - 기존 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제1750호에 따라 2024년 12월 17일까지 등록했어야 

하며, 등록 비용은 500 크로네임

  - (비용납부)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매분기 별도 공지함

* 관계부처 홈페이지(www.mst.dk), 3년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통하 산정하고 매년 물가지수를 반영

  - 수수료는 분기별로 내야 하며, 분기가 지난 다음 달 1~10일 사이에 납부하여야 함

  - 비용은 전년도 판매량 및 제품 카테고리를 반영해 산정되며, 세부 산출방법은 

별도 공지함(현재 미공개)

  - 납부된 비용은 아래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함

http://www.pro-ducentansvar.dk/
http://www.mst.d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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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버려진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용
2) 공공 폐기물 수거시스템 비용
3) 환경 홍보활동 비용
4)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비용
5) 제도 운영 관리비용

[표 2] 납부비용 항목

  - 생산자는 개별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, 조합(Kollektive ordninger)에 가입하여 

등록, 보고,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음

  - 동 명령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을 뿐, 세부 내용은 별도로 공지할 

예정임. 이에 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

 ㅇ (규제시행) 동 명령은 2025년 7월 1일 시행됨

  - 다만 기존 행정명령 제1750호에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2024년 12월 17일까지 

등록을 마쳐야 하며, 2024년 12월 31일부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음

  -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의 경우, 시장의 출시하기 전 최소 14일 

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

- 5 -

3  관련 법령 및 표준

□ (관련 법령)

  - 규제원문(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for Single-Use Plastic Products, Order BEK No. 

882, 2025)

  - https://www.retsinformation.dk/eli/lta/2025/882

https://www.retsinformation.dk/eli/lta/2025/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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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규제 참고자료

□ 참조자료

- 덴마크 EPR 집단수행기관 

- http://www.pro-ducentansvar.dk/

- 덴마크 환경보호청 홈페이지(수수료 공지 등)

- https://mst.dk/

http://www.pro-ducentansvar.dk/
https://mst.dk/

